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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해결을 요청하려면 이 양식을 불만을 제기하는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거나  
(866) 901-3212로 전화하여 전화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설명하세요: (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다른 페이지에 계속 작성하여 이 양식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THIS SECTION TO BE COMPLETED BY A CHILD SUPPORT REPRESENTATIVE ONLY

This request was taken (check one): in person           by telephone           by letter

DATECHILD SUPPORT REPRESENTATIVE’S NAME CHILD SUPPORT REPRESENTATIVE’S SIGNATURE

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불만 해결 요청
DCSS 0001 (Korean) (08/16/04)

불만 제기자의이름 (성) (이름) (중간 약자) 전화 번호

불만 제기자의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시 주 우편 번호

불만 제기자의 서명 날짜

귀하가 불만을 제기하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지역 양육비 기관 사례 번호



불만 해결 - 주 청문회 정보

불만 해결에 대한 권리:
 ○ 자녀 양육비 사례와 관련된 조치 또는 무조치에 대해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귀하는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에 불만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 해결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불만 해결 요청은 불만 사항에 대해 알게 된 날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역 아동양육기관은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정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한,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추가 정보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주 청문회에 대한 권리:
 ○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이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행정법 
판사에게 주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 주정부 청문회 요청은 지역 양육비 기관에 불만을 제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약지역 아동양육기관이 불만 제기 후 30일 이내에 답변을 했으나 지역 아동양육기관의 불만 해결 또는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행정법 판사에게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 주정부 청문회 
요청은 반드시 귀하의 불만 사항에 대한 지역 아동양육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주 청문회 요청 양식을 주 청문회 사무소에 보내 서면으로 주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1-866-289-4714로 주 
청문회 사무소에 무료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주 청문회 사무실에서 주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알려 드립니다.
 ○ 필요한 경우 주 청문회 사무소에서 청문회때 통역 또는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요: 모든 불만 사항을 주 청문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청문회는 다음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 자녀 양육비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필요한 기간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자녀 양육비 서비스 사건이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규정 또는 캘리포니아주 아동양육비 서비스부 정책 서한을 
위반하여 처리되었거나 자녀 양육비 명령 및 자녀 양육비 계좌의 설정, 수정 및 집행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한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징수금이 배분되지 않았거나 잘못 배분 또는 지급되었거나 지역 양육비 기관에서 계산한 양육비 
체납액이 부정확한 경우.

 ○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의 양육비 사건 종결 결정.
중요: 다음 사안은 주 청문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법원에 신청, 사유 설명 명령 또는 항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문제들.
 ○ 양육비 또는 양육비 체납에 대한 법원 명령의 검토.
 ○ 법원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친자 관계에 대한 결정.
 ○ 배우자 부양에 대한 법원 명령.
 ○ 자녀 양육권 결정.
 ○ 자녀 방문 결정.
 ○ 지역 아동양육기관 직원의 무례한 대우에 대한 불만 제기(단, 해당 행위가 청문할 수 있는 조치 또는 무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옴부즈퍼슨 서비스:
 ○ 모든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에는 불만 해결 및/또는 주 청문회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옴부즈퍼슨이 있습니다.
 ○ 옴부즈퍼슨은 주 청문회 준비에 도움이 되는 귀하의 불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중요: 옴부즈퍼슨은 주 청문회에서 귀하를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COMPLAINT RESOLUTION - STATE HEARING INFORMATION
DCSS 0642 (Korean) (12/18/2016)

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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